
[별  4] <개정 2016. 8. 2.>

조소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( 28조 )

Ⅰ. 안 거리

1. 조소( 6  험  취 는 조소를 외 다)는 다  각목  규

에  건축  외벽 는 이에 상당 는 공작  외 부  당해 

조소  외벽 는 이에 상당 는 공작  외 지  사이에 다  각목  

규 에  평거리(이  "안 거리"라 다)를 어야 다.

가. 나목 내지 라목  규 에  것 외  건축  그  공작  주

거용  사용 는 것( 조소가  부지내에 있는 것  외 다)에 

있어 는 10m 이상

나. ·병원·극장 그 에 다 인  용 는 시  다  1에 해

당 는 것에 있어 는 30m 이상

1) 「 · 등 법」 2조  「고등 법」 2조에 는 

2) 「 료법」 3조 2항 3 에 른 병원  료

3) 「공연법」 2조 4 에 른 공연장, 「    진 에 

 법 」 2조 10 에 른 상   그 에 이  사

 시  3 명 이상  인원  용   있는 것

4) 「아동복지법」 3조 10 에 른 아동복지시 , 「노인복지법」 

31조 1 부  3 지에 해당 는 노인복지시 , 「장애인복지

법」 58조 1항에 른 장애인복지시 , 「 부모가족지원법」 

19조 1항에 른 부모가족복지시 , 「 아보 법」 2조 3

에 른 어린이집, 「 매매 지  해자보  등에  법 」 

5조 1항에 른 매매 해자등   지원시 , 「 신보건법」 

3조 2 에 른 신보건시 , 「가 폭 지  해자보  등

에  법 」 7조 2 1항에 른 보 시   그 에 이  

사  시  20명 이상  인원  용   있는 것

다. 「 재보 법」  규 에  재    지 재에 

있어 는 50m 이상

라. 고압가스, 액 가스 는 도시가스를 장 는 취 는 시  

다  1에 해당 는 것에 있어 는 20m 이상. 다만, 당해 시   

 조소가  부지 내에 있는 것  외 다.

1) 「고압가스 안 리법」  규 에 여 허가를 거나 신고를 

여야 는 고압가스 조시 (용 에 충 는 것  포함 다) 는 고압

가스 사용시  1일 30㎥ 이상  용  취 는 시 이 있는 것

2) 「고압가스 안 리법」  규 에 여 허가를 거나 신고를 여

야 는 고압가스 장시

3) 「고압가스 안 리법」  규 에 여 허가를 거나 신고를 여

야 는 액 산소를 소 는 시

4) 「액 가스  안 리  사업법」  규 에 여 허가를 



아야 는 액 가스 조시   액 가스 장시

5) 「도시가스사업법」 2조 5  규 에  가스공 시

마. 사용 압이 7,000V 과 35,000V 이  특고압가공 에 있어 는 3m 이상

. 사용 압이 35,000V를 과 는 특고압가공 에 있어 는 5m 이상

2. 1 가목 내지 다목  규 에  건축  등  부  에 여 불

연재료   상 효  담 는 벽  는 경우에는 동  에 

여 안 거리를 단축   있다.

Ⅱ. 보 공지

1. 험  취 는 건축  그  시 ( 험  이송    그 

에 이  사  시  외 다)  주 에는 그 취 는 험  

량에 라 다  에   공지를 보 여야 다.

취 는 험  량 공지  

지 량  10  이 3m 이상

지 량  10  과 5m 이상

2. 조소  작업공 이 다른 작업장  작업공 과 연속 어 있어, 조소  건

축  그  공작  주 에 공지를 게 면 그 조소  작업에  

지장이 생  우 가 있는 경우 당해 조소 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  각목

 에 라 상 효  격벽   에는 당해 조소  다른 작

업장 사이에 1  규 에  공지를 보 지 아니   있다.

가. 벽  내 구조   것, 다만 취 는 험 이 6  험 인 

경우에는 불연재료    있다.

나. 벽에 는 출입구  창 등  개구부는 가능   소  

고, 출입구  창에는 자동폐쇄식  갑종   것

다. 벽  양단  상단이 외벽 는 지붕 부  50cm 이상 돌출 도   것

Ⅲ. 지  게시

1. 조소에는 보  쉬운 곳에 다  각목  에 라 " 험  조소"라는 

시를  지를 여야 다.

가. 지는 변  이가 0.3m 이상, 다른 변  이가 0.6m 이상인 직

사각   것

나. 지  탕  색 , 자는 색   것

2. 조소에는 보  쉬운 곳에 다  각목  에 라 에 여 요

 사항  게시  게시  여야 다.

가. 게시  변  이가 0.3m 이상, 다른 변  이가 0.6m 이상인 

직사각   것

나. 게시 에는 장 는 취 는 험  별·품명  장 량 는 

취 량, 지 량    안 리자  명 는 직명  재  것

다. 나목  게시  탕  색 , 자는 색   것

라. 나목  게시  외에 장 는 취 는 험 에 라 다  규 에 



 주 사항  시  게시   것

1) 1  험   알칼리 속  과산 과 이를 함  것 는 3

 험   질에 있어 는 " 엄 "

2) 2  험 (인 고체를 외 다)에 있어 는 " 주 "

3) 2  험   인 고체, 3  험   자연 질, 4

 험  도는 5  험 에 있어 는 " 엄 "

마. 라목  게시  색  " 엄 "  시 는 것에 있어 는 청색 탕

에 색 자 , " 주 " 는 " 엄 "  시 는 것에 있어 는 

색 탕에 색 자   것

Ⅳ. 건축  구조

험  취 는 건축  구조는 다  각  에 여야 다.

1. 지 이 없도  여야 다. 다만, 험  취 지 아니 는 지

 험  취 장소에  새어나  험  는 가연  증 가 

러 들어갈 우 가 없는 구조  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2. 벽· · 닥·보· 래  계단  불연재료  고, 연소(延燒)  우

가 있는 외벽(국민안 처장 이 여 고시 는 것에 다. 이  같

다)  출입구 외  개구부가 없는 내 구조  벽  여야 다. 이 경우 

6  험  취 는 건축 에 있어  험 이 스며들 우 가 있는 

부분에 여는 아스 트 그 에 부식 지 아니 는 재료  복 여야 

다.

3. 지붕(작업공 상 조 계시  등이 2  이상에 연결 어  경우에

는 상  지붕  말 다)  폭 이  출  도  가벼운 불연

재료  덮어야 다. 다만, 험  취 는 건축 이 다  각목  1에 

해당 는 경우에는 그 지붕  내 구조    있다.

가. 2  험 (분상  것과 인 고체를 외 다), 4  험   

4 ·동식  는 6  험  취 는 건축 인 경우

나. 다  에 합  폐  구조  건축 인 경우

1) 생   있는 내부  과압(過壓) 는 부압(負壓)에 견   있는 

철근 크리트조일 것

2) 외부 재에 90분 이상 견   있는 구조일 것

4. 출입구  「산업안 보건 에  규 」 17조에 라 여야 

는 상구에는 갑종  는 종  , 연소  우 가 

있는 외벽에 는 출입구에는 시  열  있는 자동폐쇄식  갑종

 여야 다.



5. 험  취 는 건축  창  출입구에 리를 이용 는 경우에는 망

입 리  여야 다.

6. 액체  험  취 는 건축  닥  험 이 스며들지 못 는 재

료를 사용 고, 당  경사를 어 그 부에 집 를 여야 다.

Ⅴ. 채 ·조명  

1. 험  취 는 건축 에는 다  각목  에 여 험  취

는데 요  채 ·조명   를 여야 다.

가. 채 는 불연재료  고, 연소  우 가 없는 장소에  채

면  소   것

나. 조명 는 다  에 합 게  것

1) 가연 가스 등이 체  우 가 잇는 장소  조명등  폭등   것

2)  내 ·내열   것

3) 멸스 는 출입구 부분에  것. 다만, 스  스 크  

인  재·폭  우 가 없 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다. 는 다  에  것

1) 는 자연 식   것

2) 구는 당해 구가  실  닥면  150㎡마다 1개 이상

 , 구  크 는 800㎠ 이상   것. 다만 닥면 이  

150㎡ 미만인 경우에는 다  크  여야 다.

닥면 구  면

60㎡ 미만 150㎠ 이상

60㎡ 이상 90㎡ 미만 300㎠ 이상

90㎡ 이상 120㎡ 미만 450㎠ 이상

120㎡ 이상 150㎡ 미만 600㎠ 이상

3) 구는 낮  곳에 고 가는  구리망 등  인 지망  

 것

4) 구는 지붕  는 지상 2m 이상  높이에 회 식 고 벤티 이

 는 루푸 식   것

2. 출 가 어 효 게 가 는 건축 에는 를 지 

아니   있고, 조명 가 어 효 게 조도가 보 는 건축 에

는 채 를 지 아니   있다.

Ⅵ. 출

가연  증  는 미분이 체  우 가 있는 건축 에는 그 증  는 미

분  외  높  곳  출   있도  다  각  에 여 출



를 여야 다.

1. 출 는 국소 식  여야 다. 다만, 다  각목  1에 해당 는 

경우에는 역 식    있다.

가. 험 취 가 이  등 만  경우

나. 건축  구조·작업장소  분포 등  조건에 여 역 식이 

효  경우

2. 출 는 풍 · 출닥트·후드 등  이용 여 강  출 는 

것  여야 다.

3. 출능  1시간당 출장소 용  20  이상인 것  여야 다. 

다만, 역 식  경우에는 닥면  1㎡당 18㎥ 이상    있다.

4. 출  구  출구는 다  각목  에 여야 다.

가. 구는 높  곳에 고, 가는  구리망 등  인 지망  

 것

나. 출구는 지상 2m 이상  연소  우 가 없는 장소에 고, 

출닥트가 통 는 벽부분   가 이에 재시 자동  폐쇄 는 

퍼를  것

5. 풍 는 강 식  고, 내닥트  내압이 압 이상이 지 

아니 는 에 여야 다.

Ⅶ. 외  닥

외에  액체 험  취 는  닥  다  각  에 여

야 다.

1. 닥  에 높이 0.15m 이상   는 등 험 이 외부  

러나가지 아니 도  여야 다.

2. 닥  크리트 등 험 이 스며들지 아니 는 재료  고, 1  

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여야 다.

3. 닥  부에 집 를 여야 다.

4. 험 ( 도 20℃   100g에 용해 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다)  

취 는 에 있어 는 당해 험 이 직  구에 러들어가지 아니

도  집 에 분리장 를 여야 다.

Ⅷ. 타

1. 험  출· 산 지

험  취 는 계· 구 그  는 험 이 새거나 거나 

산 는 것  지   있는 구조  여야 다. 다만, 당해 에 



험  출 등  인  재해를 지   있는 부 ( 돌림 · 막 

등)를  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2. 가열·냉각  등  도 장

험  가열 거나 냉각 는  는 험  취 에 여 도

변 가 생 는 에는 도 장 를 여야 다.

3. 가열건조

험  가열 는 건조 는 는 직  불  사용 지 아니 는 구조  

여야 다. 다만, 당해 가 상 안  장소에 어 있거나 

재를 지   있는 부 를  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4. 압 계  안 장

험  가압 는  는 그 취 는 험  압 이 상승  우 가 

있는 에는 압 계  다  각목  1에 해당 는 안 장 를 여

야 다. 다만, 라목   험  질에 라 안  작동이 

곤란  가압 에 다.

가. 자동  압  상승  지시키는 장

나. 감압 에 안 를 부착  감압

다. 안 를 병용 는 경보장

라. 

5. 

조소에 는 는 「 사업법」에  에 

여야 다.

6.  거

험  취 함에 있어  가 생  우 가 있는 에는 다  각

목  1에 해당 는 법  를 효 게 거   있는 를 

여야 다.

가. 지에  법

나. 공   상 습도를 70% 이상  는 법

다. 공 를 이 는 법

7. 뢰

지 량  10  이상  험  취 는 조소( 6  험  취

는 험 조소를 외 다)에는 뢰침(「산업 법」 12조에 른 

국산업   뢰  에 합  것  말 다. 이  같다)  

여야 다. 다만, 조소  주  상황에 라 안 상 지장이 없는 경우

에는 뢰침  지 아니   있다.

8. 동  등



동   험  취 는  펌 · ·스  등  재 상 

지장이 없는 에 부착 여야 다.

Ⅸ. 험  취 탱크

1. 험 조소  외에 있는 험 취 탱크(용량이 지 량  5분  1 

미만인 것  외 다)는 다  각목  에 여 여야 다.

가. 외에 있는 험 취 탱크  구조  는 별  6 Ⅵ 1 (특 외

장탱크  특 외 장탱크  는 부분  외 다)· 3  내

지 9 · 11  내지 14   ⅩⅣ  규 에  외탱크 장소  

탱크  구조    용  것

나. 외에 있는 험 취 탱크  액체 험 (이황 탄소를 외 다)  

취 는 것  주 에는 다  에 여 를  것

1) 나  취 탱크 주 에 는  용량  당해 탱크용량  

50% 이상  고, 2 이상  취 탱크 주 에 나  를 

는 경우 그  용량  당해 탱크  용량이 인 것  50%

에 나 지 탱크용량 합계  10%를 가산  양 이상이 게  것. 이 경

우  용량  당해  내용 에  용량이 인 탱크 외  

탱크   높이 이  부분  용 , 당해  내에 있는 모든 탱

크  지 면 이상 부분   체 , 간막이  체   당해 

 내에 있는  등  체  뺀 것  다.

2)  구조  는 별  6 Ⅸ 1  나목·사목·차목·카목  

목  규 에  외 장탱크   에 합 게  것

2. 험 조소  내에 있는 험 취 탱크(용량이 지 량  5분  1 

미만인 것  외 다)는 다  각목  에 여 여야 다.

가. 탱크  구조  는 별  7 Ⅰ 1  마목 내지 자목  카목 내지 

목  규 에  내탱크 장소  험  장 는 취 는 탱크  

구조    용  것

나. 험 취 탱크  주 에는 (이  " "이라고 다)  는 등 

험 이  경우에 그 출  지   조 를  것. 이 경우 

당해조 는 탱크에 납 는 험  양( 나  안에 2 이상  탱

크가 있는 경우는 당해 탱크  실  납 는 험  양이 인 

탱크  양)  부 용   있도  여야 다.

3. 험 조소  지 에 있는 험 취 탱크  ·구조  는 별  

8 Ⅰ( 5 · 11   14 를 외 다), Ⅱ(Ⅰ 5 · 11   14

 규  용 도  는 부분  외 다) 는 Ⅲ(Ⅰ 5 · 11  



 14  규  용 도  는 부분  외 다)  규 에  지

탱크 장소  험  장 는 취 는 탱크  ·구조   

에 여 여야 다.

Ⅹ. 

험 조소내  험  취 는  다  각  에 여 

여야 다.

1.  재질  강  그 에 이  사  속  여야 다. 다만, 

다  각 목  에 합 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가.  재질  국산업규격  리 강 라스틱·고 도폴리에틸  

는 폴리우 탄   것

나.  구조는 내   외  이  고, 내 과 외  사이에는 

틈새공간  어 여부를 외부에  쉽게 인   있도   것. 다

만,  재질이 취 는 험 에 해 쉽게 열  우 가 없는 경

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다. 국내 는 국외  공인시험 부  안 에  시험 는 

인증   것

라.  지 에 매  것. 다만, 재 등 열에 여 쉽게 변  우

가 없는 재질이거나 재 등 열에  악 향   우 가 없는 장소

에 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2. 에 걸리는 상용압  1.5  이상  압  압시험(불연  

액체 는 체를 이용 여 실시 는 시험  포함 다)  실시 여  그 

 이상이 없는 것  여야 다.

3.  지상에 는 경우에는 지진·풍압·지 침   도변 에 안

 구조  지지 에 , 지면에 닿지 아니 도  고  외면

에 부식 지를  도장  여야 다. 다만, 불변강  는 부식  우

가 없는 재질  경우에는 부식 지를  도장  아니   있다.

4.  지 에 매 는 경우에는 다  각목  에 합 게 여야 다.

가. 속   외면에는 부식 지를 여 도복장·  는 식

등  요  조 를  것

나.  합부분(용 에  합부 는 험   우 가 없

다고 인 는 법에 여 합  부분 외 다)에는 험  

여부를 검   있는 검구를  것

다. 지면에 미 는 량이 당해 에 미 지 아니 도  보  것

5. 에 가열 는 보   를 는 경우에는 재 상 안



 구조  여야 다.

Ⅺ. 고인  험  조소  특

인 이 100℃ 이상인 4  험 (이  "고인 험 "이라 다)만  

100℃ 미만  도에  취 는 조소  그   구조가 다  각  

에 모  합  조소에 여는 Ⅰ, Ⅱ, Ⅳ 1 , Ⅳ 3  내지 5 , 

Ⅷ 6 · 7   Ⅸ 1 나목2)에 여 용 는 별  6 Ⅸ 1  나목  

규  용 지 아니 다.

1. 다  각목  규 에  건축  외벽 는 이에 상당 는 공작  외

부  당해 조소  외벽 는 이에 상당 는 공작  외 지  

사이에 다  각목  규 에  안 거리를 어야 다. 다만, 가목 내지 

다목  규 에  건축  등에 부  에 여 불연재료   

상 효  담 는 벽  여 소 본부장 는 소 장이 안 다

고 인 는 거리    있다.

가. 나목 내지 라목 외  건축  그  공작  주거용  공 는 

것( 조소가 있는 부지  동일  부지내에 있는 것  외 다)에 있어

는 10m 이상

나. Ⅰ 1  나목1) 내지 4)  규 에  시 에 있어 는 30m 이상

다. 「 재보 법」  규 에  재    지 재에 

있어 는 50m 이상

라. Ⅰ 1  라목1) 내지 5)  규 에  시 (불  가스만  장 

는 취 는 것  외 다)에 있어 는 20m 이상

2. 험  취 는 건축  그  공작 ( 험  이송    그 

에 이에 는 공작  외 다)  주 에 3m 이상   공지를 

보 여야 다. 다만, Ⅱ 2  각목  규 에 여 상 효  격벽  

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3. 험  취 는 건축  그 지붕  불연재료  여야 다.

4. 험  취 는 건축  창  출입구에는 종 ·갑종  

는 불연재료나 리  만든  달고, 연소  우 가 있는 외벽에 는 출

입구에는 시  열  있는 자동폐쇄식  갑종  여야 다.

5. 험  취 는 건축  연소  우 가 있는 외벽에 는 출입구에 

리를 이용 는 경우에는 망입 리  여야 다.

Ⅻ. 험  질에 른 조소  특

1. 다  각목  1에 해당 는 험  취 는 조소에 있어 는 Ⅰ 내지 



Ⅷ  규 에  에 는 외에 당해 험  질에 라 2  내

지 4조  에 여야 다.

가. 3  험   알킬알루미늄·알킬리튬 는 이  어느 나 이상  

함 는 것(이  "알킬알루미늄등"이라 다)

나. 4  험  특 인  아 트알데히드·산  는 이  

어느 나 이상  함 는 것(이  "아 트알데히드등"이라 다)

다. 5  험   히드 실아민·히드 실아민염  는 이  어느 나 

이상  함 는 것(이  "히드 실아민등"이라 다)

2. 알킬알루미늄등  취 는 조소  특 는 다  각목과 같다.

가. 알킬알루미늄등  취 는  주 에는 범 를 국   

  알킬알루미늄등  안  장소에  장실에 입시

킬  있는 를 갖출 것

나. 알킬알루미늄등  취 는 에는 불 체를 입 는 장 를 갖

출 것

3. 아 트알데히드등  취 는 조소  특 는 다  각목과 같다.

가. 아 트알데히드등  취 는 는 · ·동·마그 슘 는 이

들  분  는 합  만들지 아니  것

나. 아 트알데히드등  취 는 에는 연소  합 체  생 에  

폭  지   불 체 는 증 를 입 는 장 를 갖출 것

다. 아 트알데히드등  취 는 탱크( 외에 있는 탱크 는 내에 있는 

탱크  그 용량이 지 량  5분  1 미만  것  외 다)에는 냉각

장  는  지   장 (이  "보냉장 "라 다)  연소  

합 체  생 에  폭  지   불 체를 입 는 장

를 갖출 것. 다만, 지 에 있는 탱크가 아 트알데히드등  도를 

 지  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   보냉장 를 갖추지 아

니   있다.

라. 다목  규 에  냉각장  는 보냉장 는 2 이상 여 나  

냉각장  도는 보냉장 가 고장난 에도 일  도를 지   있도  

고, 다  에 합  상 원  갖출 것

1) 상용 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  상 원  어 가동 도

  것

2) 상 원  용량  냉각장  는 보냉장 를 효 게 작동   있는 

도일 것

마. 아 트알데히드등  취 는 탱크를 지 에 매 는 경우에는 Ⅸ 3

 규 에 여 용 는 별  8 Ⅰ 1  단  규 에 불구 고 당해 



탱크를 탱크 용실에  것

4. 히드 실아민등  취 는 조소  특 는 다  각목과 같다.

가. Ⅰ 1 가목부  라목 지  규 에도 불구 고 지 량 이상  히드

실아민등  취 는 조소  는 Ⅰ 1 가목부  라목 지  규

에  건축  벽 는 이에 상당 는 공작  외 부  해당 

조소  외벽 는 이에 상당 는 공작  외 지  사이에 다  식에 

여 요구 는 거리 이상  안 거리를  것

         

      D : 거리(m)

      N : 해당 조소에  취 는 히드 실아민등  지 량  

나. 가목  조소  주 에는 다 에 는 에 합  담 도는 토

(土堤)를  것

1) 담 는 토 는 당해 조소  외벽 는 이에 상당 는 공작  외

부 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 것

2) 담 는 토  높이는 당해 조소에 있어  히드 실아민등  취   

  는 부분  높이 이상   것

3) 담  께 15㎝ 이상  철근 크리트조·철골철근 크리트조 는 

께 20㎝ 이상  보강 크리트 조   것

4) 토  경사면  경사도는 60도 미만   것

다. 히드 실아민등  취 는 에는 히드 실아민등  도  농도  

상승에  험   지   조 를 강구  것

라. 히드 실아민등  취 는 에는 철이  등  입에  험  

 지   조 를 강구 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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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 안 거리  단 (별 4 )

1. 상 한 담  한 경우  안 거리는 다   같다.

(단  : m)

취 하는 험  

수량(지 수량  

수)

안 거 리 ( 상)

주거용

건

학 ·

원등
재

· 취 (취 하는 

험  양  주거지역에 

어 는 30 , 상업지역에 

어 는 35 , 공업지역에 

어 는 50  상  것  

한다)

10  미만

10  상

6.5

7.0

20

22

35

38

내 (취 하는 험

 양  주거지역에 어 는 

지 수량  120 , 상업지역

에 어 는 150 , 상업지역

에 어 는 200  상  

것  한다)

5  미만

5  상 10  미만

10  상 20  미만

20  상 50  미만

50  상 200  미만

4.0

4.5

5.0

6.0

7.0

12.0

12.0

14.0

18.0

22.0

23.0

23.0

26.0

32.0

38.0

탱크 (취 하는 

험  양  주거지역에 어

는 지 수량  600 , 상업

지역에 어 는 700 , 공업

지역에 어 는 1,000  

상  것  한다)

500  미만

500  상 1,000  

미만

6.0

7.0

18.0

22.0

32.0

38.0

(취 하는 험

 양  주거지역에 어 는 

지 수량  10 , 상업지역에 

어 는 15 , 공업지역에 

어 는 20  상  것  

한다)

10  미만

10  상 20  미만

6.0

8.5

18.0

25.0

32.0

44.0

2. 상 한 담  는 다 에 하여 산 한  상  한다.

가. H≦pD2+α  경우

h=2

나. H>pD2+α  경우



h=H-p(D2-d2)

다. 가목  나목에  D, H, a, d, h  p는 다 과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 D : 등과 근 건  또는 공 과  거리(m)

                      H : 근 건  또는 공  (m)

                      a : 등  벽  (m)

                      d : 등과 상 한 담과  거리(m)

                      h : 상 한 담  (m)

                      p : 상수

등  (a) 비 고

·

취

·

내

벽체가 내  되어 고, 

에 한 개 가 없거나, 개

에 갑  는 경우

벽체가 내 고, 개 에 갑

 없는 경우

벽체가 내  것  된 경우

겨 담는 업  그  공

탱
크

에 는 탱크

에 는 탱크. 다만, 탱크내

  상  하는  

된 것  탱크  상단 지   

한다.



근 건  또는 공  P  값

○학 ·주택· 재 등  건  또는 공  목  경우

○학 ·주택· 재 등  건  또는 공   또는 

내 고, 등에 한  개 에  

되지 아니한 경우

0.04

○학 ·주택· 재 등  건  또는 공   경우

○학 ·주택· 재 등  건  또는 공   또는 

내 고, 등에 한  개 에  

된 경우

0.15

○학 ·주택· 재 등  건  또는 공  내 고, 

등에 한 개 에 갑  된 경우
∞

라. 가목 내지 다목에 하여 산 된 수 가 2 미만  에는 담   

2m , 4 상  에는 담   4m  하되, 다  비  보강

하여야 한다.

1) 당해 등   상  것에 어 는  1

개 상  할 것

2) 해당 등   상  것에 어 는  신 

내 비· 비·스프링클러 비· 비·포

비· 가스 비·할 겐 합 비· 말 비 

비  할 것

3) 해당 등  내 비· 비·스프링클러 비·

비·포 비· 가스 비·할 겐 합 비 또는 말

비 상  것에 어 는 경 30m마다  1개 상

 할 것

3. 상 한 담  는 등  벽  양단(a1, a2)  심  Ⅰ

1  각목에 한 근 건  또는 공 (  에  " 근 건 등" 라 한

다)에  안 거리  지  한 원  그  당해 원  내 에 들어 는 

근 건 등    양단(p1, p2)  한 다 , a1과 p1  연결한 

(ℓ1)과 a2  p2  연결한 (ℓ2) 상 간  간격(L)  한다.



4. 상 한 담  등  5m 미만  거리에 하는 경우에는 

내 , 5m 상  거리에 하는 경우에는 연재료  하고, 등

 벽  게 하여 상 한 담  갈 하는 경우에는 그 벽  내

 하고 개  하여 는 아니된다.


